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3000
경제개발비 11,314,232 [국   1,454,948  도   6,306,284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3100
농수산개발비 11,314,232 [국   1,454,948  도   6,306,284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3110
농정관리 11,314,232 [국   1,454,948  도   6,306,284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3111
농정관리 11,314,232 [국   1,454,948  도   6,306,284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100
경상예산 1,036,961

120
경상적경비 1,036,961

201
일반운영비 89,250

53,250 01 일반운영비

 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= 47,650

  몽골공무원 초청연수(임차료 등)                  = 5,600

36,000 02 행사지원비

 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0,000

 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6,000

202
여비 73,281

51,081 01 국내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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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  업무추진 기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48,081

  농지관리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500

  몽골공무원 농업현장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= 1,500

20,000 03 국외여비

 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(1명)                   = 20,000

2,200 04 외빈초청여비

  몽골공무원 연수(2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,200

203
업무추진비 90,600

6,0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

  국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6,000

63,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 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0,000

  친환경 농정시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0,000

  농림업 경쟁력확보시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= 20,000

  농업·농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= 3,000

21,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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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  30인이하                    300,000원x6개과x12월 = 21,600

204
직무수행경비 361,980

36,600 01 직책급 업무추진비

  국  장                        600,000원x1명x12월 = 7,200

  정책관·과장                  350,000원x7명x12월 = 29,400

259,380 02 직급보조비

  직급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,780

    3급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원x1명x12월 = 6,000

    4급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원x7명x12월 = 33,600

    5급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원x25명x12월 = 75,000

    6급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원x33명x12월 = 61,380

    7급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원x34명x12월 = 57,120

    8~9급                      105,000원x18명x12월 = 22,680

  서울근무수당(농산물진품센터)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원x1명x12월 3,600=

66,0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

  대민활동비                   50,000원x110명x12월 = 6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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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301
일반보상금 119,850

78,400 07 민간인국외여비

 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(19명)                  = 53,400

  농업인단체대표자 해외연수                       = 25,000

6,450 09 행사실비보상금

  청년농업인 돗토리현연수 실비보상(19명)          = 2,850

  농업관련위원회 참석 실비보상(3건)               = 3,600

35,000 11 기타보상금

  농어업인대상제 시상(7부문)                      = 35,000

307
민간이전 302,000

267,000 02 민간경상보조

  강원농정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0,000

  한일농업심포지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0,000

  농업인단체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0,000

  농업경영인 도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45,000

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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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 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개최지원                     = 150,000

35,000 04 민간행사보조·위탁

 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,000

 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지원                  = 30,000

200
사업예산 8,174,113 [국   1,454,948  도   3,166,165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210
보조사업 6,975,699 [국   1,454,948  도   1,967,751  기           0  균   3,553,000]

308
자치단체등이전 1,865,699

1,865,699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

 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(65명)                = 28,499

[국      19,948  도       8,551  기           0  균           0]

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(12명)                       = 42,000

[국      42,000  도           0  기           0  균           0]

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(40개소)                     = 160,000

[국     160,000  도           0  기           0  균           0]

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(1,622명)              = 1,635,200

[국   1,168,000  도     467,200  기           0  균           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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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403
자치단체등자본이전 5,110,000

4,756,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

  지역특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,706,000

[국           0  도     853,000  기           0  균   2,853,000]

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(7개소)                     = 1,050,000

[국           0  도     350,000  기           0  균     700,000]

354,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

 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(3대학)            = 354,000

[국      65,000  도     289,000  기           0  균           0]

220
자체사업 1,198,414

308
자치단체등이전 288,414

191,469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

 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             = 90,578

 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이차보전            = 70,891

 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추진(5마을)                = 30,000

96,945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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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 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(3개교)                    = 96,945

403
자치단체등자본이전 820,000

820,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

 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(1개소)             = 400,000

 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(2개소)                    = 120,000

 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(40동)                     = 300,000

405
자산취득비 5,000

5,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

  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4,000

  문서파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000

407
국외자본이전 85,000  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= 85,000

400
예비비 2,103,158

420
기타 2,103,158

310
국외이전 8,400

8,400 02 국제부담금

  몽골공무원 연수                700,000원x2명x6월 = 8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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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702
기금전출금 2,094,758  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= 1,000,000

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          = 1,094,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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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314,232세  출  합  계

장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1)농정관리 세세항:(420)기타 [본청][단위:천원]


